
서울특별시에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

서울특별시 노원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는 무허가 건물의 성립기기가 1981년 

말 이전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, 이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제정된 서울특별

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사업의 수행촉진과 도시경관의 조

성에 지장을 주는 무허가건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

자 등 거주자에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된 자치법규라 할 것으로서, 고공

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

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는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것인바, 

노원구가 시행하는 당해 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고, 

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, 토지수용법이 준용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

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와 그 부칙(1989.1.24.) 제4조에 의하면, 1989.24. 이후에 성립된 무

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그평가방법만 달리할 뿐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의 

기존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모두 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

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된 무허거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

규정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(대법원 1997.11.07. 선고 96구4710 판결)


